
I. 머리 말

1 . 退職年金制度의 槪要

核家族化로 인한 사회환경변화, 失業과 기업의 破産이라는 경제환경의 불

안정성, 低出産과 평균수명의 延長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老齡化 등 제반

환경의 변화 추세는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개인별 준비의 필요성 증대효

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핵가족화 진행으로 世

代間의 財政的 依存度가 큰 기존의 우리 儒敎家計經濟 메커니즘으로는 지

속적인 노후생활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노령

세대의 부양을 위한 시설과 재원의 확보는 국가의 중요한 현안과제가 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중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解消할

수 있는 제도는 서구 사회가 일찍이 재정적 분배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三層保障體系(three pillar system )에 의한 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즉, 일

차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自助努力으로서 저축 등의 수단에 의한 여유있는

생활보장을 위해 설계된 個人年金(personal pension schemes) , 기업과 근

로자의 공동출연등의 형식에 의한 표준적 생활보장을 위해 설계된 '退職

年金(일반적으로 企業年金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음; occupational/

company/ employer pension schemes) 그리고 나아가 국가의 사회보장정

책에 의한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해 설계된 國民年金 (혹은 公的年金,

state pension schemes) 이라는 三層의 사회보장구조 완성의 필요성은 여

러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제도의 시행목

적은 경제활동기간중에 소득의 일부를 미리 적립한 후 老齡, 廢疾, 障害

등에 의해 노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경제활동기간에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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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급부를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설계, 운용함에 있다 - 따라서 (국민, 퇴직, 개인)연금제도는

공통적으로 所得의 時間的 移轉制度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제도는 개인연금과 함께 기업이 운영의 주

체가 되는 私的年金制度(Private Pension Schemes)로서 1) , 경영주의 溫情主

義(paternalism )에 의해 노령의 장기근속자를 돌보고자하는 의무감에서 근

속연수에 비례하도록 퇴직급부설계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경영주는 노

동시장에서의 良質의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며, 아울러 회

사에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유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에도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기업에 대

한 경제적 기여에 대한 報償 프로그램(Reward Program) 및 賃金後拂 프로

그램(Deferred Remuneration Program) 혹은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역활을 재

정적으로 보완하는 準公的 프로그램(Quasi-Social Security Program)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2) .

1) 우리나라에서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기업연금제도

(company pension schemes)로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복지기능측면은 대체적

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公的福祉制度의 補完技能과 기업차원에서의 私的福祉制

度의 補完技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퇴직연

금제도의 정의는 특수직종(particular occupation) 혹은 고용계약(contract of

employment)과 연관된 연금제도를 의미한다 - 따라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

자를 위한 '공적퇴직연금제도(state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와 사적기관 즉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적퇴직연금제도(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로 크게 분류되며, 우리는 후자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용어임.

2) 구미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보다도 퇴직연금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전반적

으로 국민연금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에 대신하는 역할을 하

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경제의 불안정성(완전고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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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금제도 현황은 1988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연금이라는 公的年金制度(public pension schemes )3)가 시행되고 있고, 私

的年金制度(private pension schemes)로는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

인연금제도뿐이며 퇴직연금제도는 1998년에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초보적 단계로 퇴직일시금제도가

1953년에 임의규정으로 퇴직금의 지급조항이 신설되고 1961년 勤勞基準

法 의 개정으로 법정퇴직일시금으로 법제화되었고, 1989년 적용사업장을 5

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1997년 중간정산제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

다 4) . 그러나 종업원의 퇴직후 노후생활을 보장하거나 移職時의 생활안정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직일시금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고도 산업사회

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는 後進的인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 - 특히, 일

시금에 의한 中長期的 노후생활의 안정적 보장기능이 약하고, 사외에 적

경제체제의 붕괴)에 접어들면서 막대한 사회보장비용 문제로 점차적으로 노후생

활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축소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국

민연금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의 예를 보면, 1950년을

전후하여 Pension Derive라고 할만큼 노동조합은 (국민, 퇴직)연금제도의 질적 향

상에 주력하였지만, 1973년과 1978년에 불어닺힌 오일쇼크를 계기로 실업자가 증

가하고 세금재원의 감소하는 반면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조세에 의한 국민연금

의 재정방식의 변경과 아울러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참고: 보험개발원, 기업연금의 운용방안(1997), p 10 & 11).

3)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schemes)는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1960년대부터 공무원(공무원연금법, 1960.1.1), 군인(군인연금법, 1963.1.28), 사립학

교 교직원(사립학교 연금법, 1973.12.30)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구성된다.

4) 근로기준법(1953) 제28조 해고시에 대한 지급규정 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을, 계속적으로 10년이 넘는 1년

에 대하여서는 60일분을 가산토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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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주로 퇴직금을 담보한 기업대출명목으로 활

용되고 있고, 더욱이 사내에 적립된 퇴직금재원은 오히려 기업의 운용자

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기업의 파산 등 재정적 어려움

에 직면했을때에는 퇴직금재원의 支給能力(Fund Solvency )의 문제는 더

욱 심각하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문제점 解決策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 可視化가 1997년 12월 24일 퇴직금과 관련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34조 4항 5) 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규정에 의해 現行 退職一時金制度의

退職年金制度로의 轉換이 가능하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의 補完的 關係를 유지하

되, 각 사업장 수준에 맞게 勞使의 合意에 의해 自律的으로 給付設計가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6) . 다만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도

입에 대한 誘因策으로 일정 수준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소위말하는 適格

5) 使用者가 勤勞者를 被保險者 또는 受益者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退職

保險 또는 退職一時金信託(이하 退職保險등 이라 한다)에 加入하여 勤勞者의 退

職시에 一時金 또는 年金으로 受領하게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

職金制度를 設定한 것으로 본다. 다만, 退職保險등에 의한 一時金의 額은 第1項

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의 額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6) 현행 국민연금은 20년 가입시 生涯平均賃金의 55 %를 목표로 운용되므로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io)이 70∼80 %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급부설계는 국민연금의 급부 수준과 相互 連繫的으로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소득대체율(%) ≡ [稅前 퇴직후의 연간 평균 수입] / [稅前 퇴직전의 연간 평

균 수입] × 100). 참고로, 국민연금의 수급연령(state pensionable age)과 기업의 퇴

직연령(normal retirement age)사이의 차이에 대한 퇴직보장은 假橋年金制度

(Bridging Pension Schemes)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수급자

격을 최소가입기간의 조정으로 補完하거나 (우리나라는 최소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하향 조정함) 혹은 개인연금의 연금수급연령을 확대함으로써 이와 같은

未保障 틈새를 보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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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件)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장려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퇴직일시금제도의 재원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

는 법적 요건으로 연금재원의 社外積立 및 경영주와의 分離計定을 근본으

로하여 年金受給權을 保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 (공적 , 사적 ) 퇴직연금제도의 沿革 7)

인류사회가 계급이 발생하고 노동이라는 상품이 거래된 오래 전에, 인간

의 溫情主義 및 慈善的 측면에서 성실한 근무에 대한 勤勞報償的 차원에

서 지금의 퇴직연금제도와 역할이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사적퇴직연금제도는 1375년에 Guild of

St James at Garlekhite of London 라는 中世의 상인단체의 匠人들이 주

축이 되어 퇴직시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노령퇴직연금을 제공하는

相互扶助型 "匠人年金 (artisans ' pensions)"으로 시작하였고, 점차적으로

경영주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설립하는 추세

로 발전하였다. 반면에, 공적퇴직연금제도는 영국에서 1712년에 런던에 근

무하는 세관공무원(HM Customs and Excise officers )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가 정부에 의해 최초로 설립되었고 점차 그 적용범위가 전 공적기관의

근로자를 위한 연금제도로 확대되어 나갔다. 이와 같은 사회추세속에 18

세기에 生保産業의 발전으로 더욱 사적 퇴직연금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1762년에 영국의 'Equitable Life Assurance Society '는 최초로 생보

형 개인연금상품(endowment - assurance pension schemes)을 판매할 수

7) Averting the Old Age Crisis(1994; p 165∼167) & Pension Schemes And

Pension Funds in the United Kingdom(1995; Ch. 2)를 주로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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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생보수리에 입각한) 保險料表(premium table)를 작성, 시판함으로써

근로자7 각 개인은 노후 생활 및 그 직계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개인연

금보험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로 생보수리에 입각한 퇴직연

금제도는 1830년대에 East India Company (1600∼1874) & Bank of

England(1694∼ ) '이며 이들은 최초의 近代的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 기

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따라서 1762년에 작성된 보험료표는 결국 생

보산업 및 (공적, 사적)퇴직연금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

다.

미국의 경우는 1776년(독립연도)에 傷痍軍人을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국가

에 의해 최초로 창설되었다고 본다 - 영국과의 독립전쟁중에 불구가 된

傷痍軍人들에 대해 생애의 반의 급료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1780년에는

군복무자를 위한 노령연금(old- age benefit s pension )이 추가됨으로써 지

금의 군인연금의 형태를 갖추게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19세기 초반까

지는 公共部分 근로자를 위해서는 퇴직연금형식이, 民間部分 근로자를 위

해서는 경영주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임의적으로 산정한 퇴직일시

금을 지급하였다.

19세기의 후반과 20세기초에 접어들면서 많은 산업국가들 사이에 근대적

의미의 (사적, 공적) 퇴직연금제도가 보편적으로 도입되었는데, 특히 기업

은 산업의 급성장에 便乘하여 현재임금상승 요인을 줄이고 향후 몇 십년

뒤에 지불하는 賃金後拂性 연금을 제시함으로써 자금관리의 원활을 기하

였고; 노동시장에서 젊고 유능한 근로자를 유치하는 유인으로, 더 나아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령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이라는 노후 생활 대책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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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으로 퇴직하기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력관리상의 중요한 수단

으로 이용되었다. 이 때의 대부분의 연금형은 確定給付型(Defined Benefit

Schemes)으로 경영주의 온정주의에 입각한 長期勤續 퇴직자에 대한 보답

형식으로 근로자의 권리로는 인정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停年退職前 退

社하게되면 연금혜택을 상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기근속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퇴직연금재원을 事前에 충분히 적립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

문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사적 퇴직연금 관련 稅制의 整備 (주로, 소득세율의 증

가와 함께 경영주 부담의 갹출금 손비인정 및 근로자 부담의 갹출금 세액

공제; 퇴직재원의 투자 수익(investment incomes) 및 자산매각이익

(capital gains)에 대한 세제 우대 등 법인세 및 소득세의 혜택 등), 결국

기업 경영상의 수단으로서의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 차원

에서 정부의 세제우대조치로 경영주와의 分離計定 및 社外積立이라는 현

대적 의미의 퇴직연금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게된다 - 이와 같은 세제의

혜택은 높은 임금에 대한 최선의 대체로서 勞·使間에 받아들여져 선진

산업사회 (예; OECD 국가)에서 보장적용범위의 확대와 연금자산의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OECD국가들 중에 호주와 스위스에서는 법

정퇴직연금제도로 8),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團體協商의 결과로서 준법

8)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4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법정퇴직일시금

제도를 법정퇴직연금제도로 轉換할 수 있는 있도록 法制化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전환해야할 법적 요건은 없고, 단지 세제혜택을 통해 전환을 유도

함). 그러나, 홍콩은 1999년부터 강제적으로 근로자와 경영주가 근로자 임

금의 5%을 갹출하여 그 運用收益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기금(Mandatory Provident Fund; MPF)제도를 시행할 계

- 7 -



적퇴직연금제도로, 기타 나라들은 勞使의 합의에 의한 자율성에 의해 정

착하였다. 1980년대 OECD국가들에 대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65세이상 노

인의 약 25%가 퇴직연금 수혜자이며, 근로자의 약 33%가 퇴직연금 가입

자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공적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을 퇴직연금제도로 移轉시키려는 움직

임이 있는데 이는 일본 및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서 9) 緣由하는

데 이들 국가에서는 年金收給權(vesting ), 다른 연금제도로의 轉移容易性

(portability ) 그리고 基金積立(funding )등에 대한 最小限의 基準(minimum

standards)을 만족시킨다면 경영주들이 소득비례부분을 擔保하는 국민연

금제도(earnings - related state pension scheme)에서 脫退를 허용하는 규

정들이다. 결국 선진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소한의 노후 생계 보장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후 생활 보장부분은 퇴직연

금 및 개인연금 등 民營部分으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1981년 5월 1일(May day )로 시행에 들어간 칠레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기본연금형만 남기고 소득비례부분은 전적으로

사적 개인연금제도로 대전환시킨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칠레모형은 中南美 여러 국가들(페루(1993), 아르헨티나(1994), 콜롬

비아(1994), 멕시코(1997))에게 영향을 주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획이다 - 퇴직연금 수요자가 220만명으로 推算됨에 따라 생보사의 시장규

모가 클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 영국의 경우 적용제외제도, 일본의 경우 대행제도로 특징지워진다 (§2.3에

서 상세히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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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 : 年金 制 度 의 沿 革

1375년

(영국)

최초 의 私的 퇴 직 연 금 제도 발 족 : Guild of St Jam es at Garlekhit e of

London 중세의 상인단체의 장인들이 주축이 되어 노령퇴직연금을 제공

하는 相互扶助型 장인연금 (art isan s ' pen sion s ) 조직됨.

1712년

(영국)

최초 의 公 的 퇴 직연 금 제 도 (公 務 員 연 금제 도 ) : 런던에 근무하는 세관공무

원 (HM Cu st om s and Ex cise officer s )을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정부에

의해 최초로 설립.

1762년

(영국)

최초 의 年 金 保險 料 表 (生 保 數 理 에 입 각 ) : Equitable Life A s surance

S ociety 가 작성하여 生保型 개인연금상품 판매 ⇒ 생보산업 및 (공적, 사

적)퇴직연금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 (예; 1830년대 East India

Com pany (1600∼1874) & Bank of En gland (1694∼) '가 최초로 생보수리

에 입각한 근대적 퇴직연금제도를 실시)

1776년

(미국)

최초 의 公的 퇴 직 연 금 제도 (軍 人 연 금 제도 ) : 영국과의 독립전쟁중 傷痍軍

人을 위한 傷痍軍人年金支給 (1776년) ⇒ 현대적 군인연금제도 창설 (1780

년)

1889년

(독일)

최초 의 국 민 연 금 제 도 : 수상 Ott o v on Bism arck (1815∼1899) 노동자 계

층을 사회주의자로부터 분리하려는 정책적 수단으로, 1889년에 연금을 포

함하는 社會保險 (social in suran ce schem e)을 설립

1 9 C 후 반

∼20C초

근로 보 상 에 대 한 인 식 변 환 : 온정주의적 프로그램 (장기근속자에 대한

자선적 慰勞金 성격) ⇒ 임금후불 프로그램 (기업의 인력관리상의 중요수

단)

제2차대전

후

복지 국 가 건 설 의 주 요 프로 그 램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 정부의

세제 우대 조치 ⇒ 현대적 의미의 소득비례형 연금제도 빠르게 정착 (확

정급부형 (국민, 퇴직)연금제도 확산).

최근

작은 정 부 지향 : 공적연금제도 ⇒ 사적연금제도 (즉, 노령화 사회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은 주로 재정상의 이유로 최소한의 노후생계보장만을 담보

하고 소득비례 부분은 사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추세; 事例, 영국 및 일

본의 適用除外制度, 더나아가 칠레를 중심으로한 중남미국가들의 국민연

금 民營化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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